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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사소송 절차에서 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를 넘어 법적 효력을 가진 핵심 증

거로 기능한다. 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 확보는 기록 생성 시점부터 관리가 필수

적이며,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전자기록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기술적・제도
적 보완이 요구된다. 민사소송법상 기록의 진정성립 여부는 문서의 법적 효력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서, 기록이 실제 당사자나 관계인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위

조나 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기록의 작성자, 작성일시, 변경이

력 및 접근권한과 같은 메타데이터의 관리가 중요하다.

본 논문은 민사소송에서 기록관리의 법적 중요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록관

리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미국의 e-Discovery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특히 미국

의 경우, 연방 민사소송규칙(FRCP)에서 규정한 e-Discovery 제도는 소송에서 증

거자료를 사전적으로 확보하고 보존할 의무를 법적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기

업이나 공공기관이 증거보존을 소홀히 했을 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

거자료 보존에 대한 표준화된 정책이 부재하며, 이로 인해 국제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송대비를 위한 '증거자료보존 정책(litigation

hold policy)'의 제도화를 통해 소송 예상 시점부터 관련 문서를 철저히 보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원과 기록관리 기관 간의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기록의 생성, 관리, 보존, 폐기 등 전체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국제소송 환경에서 e-Discovery에 대비한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민사소송 중심의 기록관리 교육 및 실무지침을 확대하여 법조인과 기록관리

전문가 간의 전문적인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 절차의 공

정성과 기록의 법적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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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민사소송은 절차적 정의의 실현과 증거 중심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사법적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과 권리

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 중 문서 및 기록

은 다투는 쟁점을 증명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특히 민사소송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과 정보의 전자화는 기록 관리와 보존의 문제를 실무

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2)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기록은 단순한 업무문서를 넘어서 법적 효력을 지니

는 증거자료로 이용된다. 문서의 진본성(authenticity), 무결성(integrity), 접근

성(accessibility)은 모두 기록의 보존 상태와 생성, 유지, 폐기 과정에 의해 영

향을 받으며,3) 이러한 속성은 재판에서 해당 문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4)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는 단지 행정기능이나 문서보관 차원의 문제

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이자 법적 의

무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5)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및 확대, IT 기반의 전자문

서유통시스템 도입 등은 소송절차와 기록관리 간의 통합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편의성 제고를 넘어서 사법절차의 합리성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논

의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기록의 기능과 법적 지위를 분석하고,

미국의 기록관리 기준 및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기록보존 정

책의 실효성을 고찰하며, 궁극적으로 민사소송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

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Shira A. Scheindlin, Electronic Discovery and Digital Evidence in a Nutshell (2nd E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2) 김정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전자증거 – 기술기반 검토(Technology Assisted

Review)에 대한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부산대 법학연구 제59권 제1호(통권 제95호),

2018.2., 25-26면.

3) 구찬미・김순희, “기록관리 관점에서 본 연구기록물의 가치와 특성 분석”, 한국기록관리학
회지 제17권 제3호, 2017, 59면.

4) 박서인・김지현,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활용을 위한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
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2020, 45면.

5) 박서인・김지현, 위의 논문, 45-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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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록관리의 개념 및 법적 의의

기록관리(Records Management)는 조직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문서, 데이터, 파일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분

류, 보존, 평가 및 폐기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6)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

적은 조직의 행위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법적 분쟁이

나 소송에 대비한 사후검증 기능 또한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7)

기록은 중요한 정보 자산이자 법적 증거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특

히 민사소송에 있어 기록은 당사자의 주장과 방어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수단

이 되며, 그 진본성(authenticity), 무결성(integrity), 신뢰성(reliability), 이용가

능성(usability)은 기록이 생성된 시점부터 보존・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수
명주기(life cycle) 관리에 의해 보장된다.8) 이러한 관리가 결여된 기록은 소송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을 강화하는 불리한 자

료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기록관리의 방식과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통적인 종이문서 기반의 기록관리에서는 물리적 보존

상태와 관리자의 통제가 중요시되었지만, 전자기록의 경우 복제와 변경이 용이

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그 진본성과 위변조 가능성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

상한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인 ISO 15489-1:2016에서는 전자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진본성(authenticity), 무결성(integrity), 신뢰성(reliability),

이용가능성(usability)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록관리의 전 과정에서 법

적인 효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9)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 역시 이러한 국제기준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

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로 정의하고 있

으며, 공공기관에는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등록・이관・수집・평가・보
6) ISO 1548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2025. 3. 20. 방문.

《https://www.iso.org/obp/ui/en/#iso:std:iso:15489:-1:ed-2:v1:en》

7) 박서인・김지현, 앞의 논문, 47-48면.
8) ISO 1548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2025. 3. 20. 방문.

《https://www.iso.org/obp/ui/en/#iso:std:iso:15489:-1:ed-2:v1:en》

9) 이젬마, “기록의 개념과 성립요건 - 정보와 증거로서의 기록의 함의를 기록물법에 적용하

기 -”, 한국기록학회・국가기록원 공동발표회 발표문, 2019. 6. 8., 8-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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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기까지를 포함하는 체계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3조 제3호).

또한 같은 법 제19조는 일정기준 이상의 기록물에 대하여 영구보존 또는 이중

보존의 의무(법 제21조)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행정기록이 일정 기간

이후에도 법적・행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전자문

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자

기록의 위・변조 가능성과 진본성 등 증명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디지털 서명, 메타데이터 관리, 감사이력(audit trail)10)의 확보 등 기술

적인 보완이 필요하다.11) 특히 소송상 분쟁이 발생한 이후 제출되는 전자기록

에 대하여는 생성 시점의 정당성과 변경 이력의 무결성이 함께 입증되어야 하

는 바, 이러한 요건은 단순히 문서 자체의 존재 유무를 떠나 기록관리 시스템

의 운영 역량과 정책적인 기반을 토대로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록관리의 법적 의의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제고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소송에서 서증(書證)이라는 증거조사절차에 의하여 (전자)

문서를 열람하고 거기에 기재된 의미와 내용을 증거자료로 삼는다.12) 이렇듯

기록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기능하며, 법적 책

임의 분배와 증명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만약 기록이 없다면 권리의 존재를 주

장할 근거도, 그 이행을 증명할 방법도 없게 된다. 즉 기록은 법적 관계를 확

인하고 보장하는 ‘증거의 틀’이자, 소송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기록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통합 관리체계의 도입은 민사소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현하

는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13)

10) ‘감사이력(audit trail)’은 컴퓨터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모든 활동을 시간별

로 자동 기록해 놓은 것이다. 즉 특정 작업, 절차, 이벤트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활동

증거를 제공하는 기록의 출처와 도착지, 그리고 기록의 집합, 시간순 보안 관련 기록을

말한다.

11) 2025. 3. 20. 방문. 《https://web.archive.org/web/20120227163121/http://www.cnss.gov/Assets/

pdf/cnssi_4009.pdf》

12) 정영환, 신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23, 752면.

13) 박서인・김지현, 앞의 논문,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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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사소송절차에서 기록이 갖는 의의

본 장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 제출되는 ‘증거자료’ 외에도, 소송절차

중 법원이 생성하거나 당사자가 형식적으로 작성・제출하는 문서들을 ‘소송기

록’으로 정의하고, 그 절차적 기능 및 사건관리적 효용성 측면에서 별도 구분

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

차로서 법원이 증거를 기초로 사실을 확정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록은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소송행위의 기초가 되며, 증명책

임 분배와 쟁점 정리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14)

민사소송법은 여러 조항에서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증거 제출과 진정 성

립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법 제355조는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56조 내지 제358조에서는 문서가 진정한 것임

을 증명하여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한 문서의 생성 경위 및 목적, 작성자, 관련성 여부, 보존상태 등을

통해 그 진정성과 신뢰성을 증명해야 한다.15)

소송은 일반적으로 원고의 소제기로 개시되며, 이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

론준비, 본안심리 및 증거조사,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인 절차를 거친

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는 쟁점의 명확화, 증거의 제출, 법적 판단이라는 구조

를 갖추고 있으며, 기록은 각 단계마다 핵심적인 자료로 작용한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기록의 존재 유무는 권리의

실현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증거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문서들은

본안심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규칙 제9조는 소송절차상의 문서제출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록의 분류 및 표준화 여부, 시간정보(Time

stamp)16), 전자서명 유무 등은 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

한다.

특히 영미의 증거개시절차(Discovery)는 민사소송에서 기록의 기능이 가장

14) 정영환, 앞의 교과서, 802-804면.

15) 이젬마, 앞의 발표문, 9-10면.

16) ‘타임스탬프’란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병행수행 제어나 데드록 방지를 위해서 각 사건에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붙여준 것을 말한다. <출처, 컴퓨터 정보용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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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발현되는 단계이다. 상대방이 보유한 정보를 요구하고 교환하며,

이때 제출된 기록은 사건의 쟁점과 직접 연결되므로, 그 관리수준이 소송전략

의 핵심 요소가 된다.17) 미국의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약칭, FRCP)

Rules 26～37은 전자기록(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의 식별・보
존・제출에 대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Rule 37(e)는 전자적으로 저

장된 정보의 보존실패, 즉 고의적 삭제에 대해 불리한 추정을 허용하고 제재

(sanctions)를 명시하고 있다.18) 이는 기록의 보존상태 여부가 실질적으로 소

송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자소송의 확대는 기록의 관리양식을 점점 전자기록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기존의 종이문서 기반 시스템에서는 물리적인 원본의 존재가 진본성 확

보의 근거였으나, 전자기록의 경우 해당 파일의 생성정보, 수정 이력, 접근권한

기록 등 부가적 정보(메타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19) 이는 단순

히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넘어 문서가 소송상 정당한 증거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 요소로 기능한다.

더불어 기록은 단지 증거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소송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은 모두 소송절차의 핵심 요소이며, 이들 기

록은 사건번호, 접수일시, 관련 증거자료와의 연결정보 등이 정리된 상태로 보

관된다. 기록의 표준화된 분류체계는 다수의 사건이 병존하는 현대 민사소송에

서 사건관리를 효율화하고, 오류를 줄이며, 사법처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수단

이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기록관리 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문서제출의무는 국제표준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고 이는 정보공개와 설

명책임을 의미한다.20) 따라서 소송 리스크의 회피 차원에서 문서의 작성, 문서

의 보존, 문서의 폐기・소거에 이르기까지 문서(기록)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스케줄관리와 비밀

문서관리의 구조를 충실하게 하는 데에 있다.21) 이는 기록이 단지 법정에서의

17) 김정환, “증거보존조치(Legal Hold)의 내용과 그 도입가능성 – 증거개시절차 도입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 서강법률논총 제12권 제2호, 서강대 법학연구소, 2023.5., 34-35면.

18) 2025. 3. 20. 방문.《https://www.federalrulesofcivilprocedure.org/frcp/title-v-disclosures-

and-discovery/》

19) 송병호, “진본성 확보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6권 제2호,

2005.11., 47-49면.

20) 村岡正司. “民事訴訟法と文書管理”. 日本記録管理学会誌 第37號, 1998, 21면.

21) 村岡正司. 위의 논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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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송절차 내에서 사실심리의 기초이자, 투

명성 확보의 매개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기록은 단지 소송을 위한 증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소송절차를 구성

하는 실체로 기능하며,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구체화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따라서 기록의 구성・분류・보존이 증거의 신뢰성과 진본성에 미치는 영
향은 결정적이며,22) 이는 곧 기록관리 정책이 민사소송절차를 운영하는 전략

과 직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Ⅳ. 기록의 증거능력과 진본성 확보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자료’로서 제출되는 기록, 즉 기록이 민사소송에서 증

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고

진본성(authenticity)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진본성’이란 문서가 특

정 시점에 특정 주체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이후 무단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23) 우리 민사소송법 제356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문서의 증거력 인정에 있어 ‘진정

성립’ 여부를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진정성립’은 당해

문서가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의해 실제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 기

재내용에 허위나 위조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기록이 실질적인 증거로 활용되려면 문서의 작성주체,

작성일시, 보존방식, 수정 이력 등 전반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요구된다. 그래

서 민사소송법상 기록이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문서가 정당한

작성권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고(형식적 증거력), 그 내용이 증명의 대상

이 되는 사실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 한다(실질적 증거력).25) 그리고 민사

소송법 제355조 제1항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의 진본

성이 단지 기술적인 형식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문서관리체계와 소송전략

22) 설문원, “법적 증거의 기록학적 의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2022. 2., 224-226면.

23) ISO 15489-1:201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2025. 3.

20. 방문. 《https://cdn.standards.iteh.ai/samples/62542/fe383f4fe10448d5b22ce628b1542ed6

/ISO-15489-1-2016.pdf》

24) 정영환, 앞의 교과서, 756면.

25) 정영환, 앞의 교과서, 7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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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종이문서의 경우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진본성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지만, 디지털 기록(전자문서)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는 물리적 원본

개념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 전자서명, 해시값, 기록보존

시스템의 감사이력(audit trail) 등이 진본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26)

이러한 기준은 국제기록관리표준 ISO 15489-1:201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에서 핵심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2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

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전자

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동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열람가능성”, “재현가능성”, “보존

성”이 갖춰져야 하고, 또 동법 제5조에서는 작성자, 작성일시, 그 내용과 형태

의 동일성 등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요구하고 있다.28) 이는 문서의 형식이 전

26) ISO 15489-1:201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2025. 3.

20. 방문. 《https://cdn.standards.iteh.ai/samples/62542/fe383f4fe10448d5b22ce628b1542ed6

/ISO-15489-1-2016.pdf》

27) ISO 15489-1:201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2025. 3.

20. 방문. 《https://cdn.standards.iteh.ai/samples/62542/fe383f4fe10448d5b22ce628b1542ed6

/ISO-15489-1-2016.pdf》

2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

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

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
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

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

(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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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이라고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진본성의 확보

가 필수조건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적인 조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해당 기록은 서면이나 보관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기록의 신뢰성과 생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다. 예컨대, 전자문서의 경우 서버의 로그파일, 전자서명 여부, 시간정보, 접근

권한변경 이력 등이 제출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문서의 진정

성을 판단한다. 또한 증거로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 성립

을 부인하는 경우, 문서작성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원본 대조를 요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및 제219조). 특히 최근에는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문

서검증 시스템이나,29) 문서저장 서버의 무결성 점검 시스템 등이 신뢰성 확보

를 위한 보완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다.

기록의 증거능력은 단지 소송절차 중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록이 법

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성 초기부터 분류, 보존, 폐기까지의 전 과

정이 관리・통제되고있어야 하며, 이는 조직내부의 기록관리정책(Records Management
Policy)을 통해 구현된다.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한 제어, 변경이력 자동기록,

감사로그 보존 등은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진본성 확보 장치라 할 수 있

다.30)

소송과 관련된 기록은 특히 그 중요성이 크다. 분쟁의 발생이 예견되는 시

점부터는 모든 관련 기록에 대한 폐기를 중단하고, 자동 또는 수동적인 보존조

치를 발동해야 하며, 이른바 '증거보존조치(legal hold)'31) 체계가 요구된다.32)

미국의 FRCP Rule 37(e)는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며, 당

사자가 고의적으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한 경우, 법원은 불리한 추정 또는

소송비용 부담 등의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33) 이러한 제도는 기록이 소

29) 이아름・신용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2019년 춘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 2019. 5., 142-143면.

30)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 2007. 12.

31) ‘Legal Hold’는 단순히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 규제조사, 감사, 기타 법적 절차 전

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반면에, ‘Litigation Hold’는 주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자

료로 활용될 전자기록(ESI)의 관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 및

e-Discovery 분야에서는 'legal hold'와 'litigation hold'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두 용

어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Michael R. Arkfeld, Arkfeld's

Best Practices Guide for Legal Hold, LexisNexis, 2024-2025 Edition.

32) 김정환, 앞의 논문(주19), 20-27면.

33) 2025. 3. 20. 방문.《https://www.federalrulesofcivilprocedure.org/frcp/title-v-disclosures-and-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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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기록관리의 실패가 곧 소

송상 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기록의 증거능력은 법률적 요건의 충족뿐 아니라, 기록시스템의

설계 및 기록관리 정책에 따른 보존환경의 통제 여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

장된다. 이는 기록관리의 기술적・제도적 완결성이 곧 법적 효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Ⅴ. 민사소송에서 기록보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

기록보존은 민사소송 대응의 핵심이며, 사전 준비와 사후 입증가능성을 좌

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기록은 분쟁의 발생 이전부터 수년간 생성・보존되는
정보를 포함하며, 해당 기록이 정확히 존재하고 온전히 보관되어 있어야만 법

적 증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록보존 제도는 공

공부문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으며,34) 사법부와 민간 영역에서의 실질적 연계

및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록물의 생산,

분류, 평가, 활용 및 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기관 및 민간 기업

은 이 법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민사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되

는 문서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기준은 사실상 각각의 내부규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의 이원화는 기록물 관리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

낼 수밖에 없다.

특히 2010년도부터 전자소송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록은 대부분 전

자문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기록관리 정책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

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간략히 규정되어 있을 뿐,35) 대법원

예규에서도 기록물의 보존포맷 표준, 변환이력 기록, 해시값 관리 등 기술적

기준이나 메타데이터 보존체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미비하다.36)

3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의 형태, 제출방식,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방식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

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

를 정정・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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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록관리 및 보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사례로서, 2000년 8월, 미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램버스(Rambus)는 자사의 특허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되었

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인 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 있었다. 이에 하이닉스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증거개시절차(Discovery)

를 활용하여, 램버스가 특허를 출원하던 시기에 작성되거나 송수신된 이메일,

보고서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램버스 측은 이와 같

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를 누락할 경우 소송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

을 수 있었기에, 해당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하이닉스는 Discovery

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던 중, 특정 기간 동안 생성된 문서들

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램버스가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파기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 결과, 2011년 5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고 폐기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보아,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고, 최종적으로 하이닉스가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37)

이러한 판결 결과가 사회적으로 알려지자, 그때부터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6

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의 개정을 통해

전자정보를 포함한, 이른바 전자적 증거개시절차(e-Discovery)가 도입되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주목도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38)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관심과는 별개로 국내 기업들은 실제 국제 분쟁

에 직면하였을 때 관련 전자증거자료의 확보 및 보존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민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e-Discovery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부

재하여 현지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39)

이와 같이 민간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은 기록보존을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이나 내부지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쟁발생 시 필요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진본성 입증이 곤란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아니

3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37) 경향신문 인터넷 기사. 2025. 3. 21. 방문.《https://www.khan.co.kr/article/201209232159485》

38) 장완규, “기업 전자기록의 증거력 확보전략과 미국 e-Discovery제도의 시사점”, 기록인

2015 가을호(Vol. 32), 국가기록원, 2015, 35면.

39) 장완규, 위의 글,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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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록의 법적 가치와 증거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다.

결국 우리나라의 기록보존 제도는 공공영역에서의 제도적 법률은 존재하나,

민사소송 실무와의 연계성, 민간의 참여 기반, 기술표준의 구체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기록을 단지 행정의 부산물이 아닌, 법적 행

위의 구성요소로 이해하는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의 기록보

존 제도는 법적 효력의 불확실성과 소송 대응의 취약성이라는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향후에는 사법기관과 기록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통일

된 기술표준, 장기보존 시스템, 실무 교육체계 등을 병행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Ⅵ. 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록관리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전자기록을 중심

으로 한 통합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민사소송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Federal Records Act (44 U.S.C. Chapter 31 -

RECORDS MANAGEMENT BY FEDERAL AGENCIES)를 중심으로 연방정

부의 모든 문서의 생산과 보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문서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

록의 생성 및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40)41)

또한 연방기록관(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은

이러한 법률의 실효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연방기관의 기록관리 정책수립과 전

자기록의 보존 및 이관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는 Electronic

Records Archives (ERA)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기록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42) 대표적으로 NARA는 이메일 관리를 위한 General

Records Schedule (GRS) 6.1. Capstone Approach43)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이

40) 44 U.S.C. § 3101 이하 (Federal Records Act), 2025. 3. 21. 방문.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44/chapter31&edition=prelim》

41) 2025. 3. 21. 방문.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44/chapter-31》

42) 2025. 3. 21. 방문. 《https://www.archives.gov/era》

43) ‘Capstone Approach’란 연방기록관(NARA)에서 개발한 이메일의 기록관리 방법으로 개별

이메일 내용이 아닌 계정 소유자의 역할이나 직위에 따라 이메일 보관을 분류하여 이메

일 관리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하는 접근방식을 말한다(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White Paper on The Capstone Approach and Capstone GRS,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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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전체를 자동보존 대상으로 규정하고, 민사소송이나 사법절차에서 이를 요

청할 경우 즉시 접근 가능한 시스템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다.44)

미국의 민사소송절차는 이러한 기록관리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운

영된다. 특히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연방 민사소송규칙)는 사전절

차(Discovery)를 소송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26조(f) 및 제34조

는 전자기록(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에 대한 당사자의 정보공개

와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45) 이에 따라 각 기관이나 기업은 잠재적 소송

에 대비하여 ‘litigation hold’를 포함한 사전(事前)적인 기록보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일반 행정문서의 관리와는 구분되는 특수한 기록관리 정책으로 자

리잡아 가고 있다.46)

이와 같은 사전조치의 법적인 필요성은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판례

인 Zubulake v. UBS Warburg LLC 사건에서 명확히 확인된 바 있으며, 이

판결은 소송을 예견할 수 있는 시점부터 관련 전자기록을 적극적으로 보존하

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47) 이

러한 판례는 전자기록의 보존의무를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의무로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다.

결국 미국의 기록관리 시스템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수단을 넘어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과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기술적 연계구조는 기록관리와 소송절차가 상호의존

적이며, 이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때 정보 거버넌스와 사법정의가 동시에 실현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2025. 3. 21. 방문. 《https://www.archives.gov/files/records-mgmt/email-management/final-

capstone-white-paper.pdf》

44) 2025. 3. 21. 방문. 《https://www.archives.gov/records-mgmt/bulletins/2023/2023-02?_ga=

2.188314027.2037412205.1743957093-355765055.1743957093》

45) 2025. 3. 21. 방문. https://www.federalrulesofcivilprocedure.org/frcp/title-v-disclosures-and-

discovery/rule-34-producing-documents-electronically-stored-information-and-tangible-t

hings-or-entering-onto-land-for-inspection-and-other-purposes/》

46)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와 관련하여 기업의 증거보존 의무를 강조한 Zubulake v. UBS

Warburg 판결과 증거 보존 실패에 따른 제재를 다룬 Board of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Nebraska v. BASF Corp 판결 사례, 2025. 3. 21. 방문. 《https://www.ned.uscourts.gov

/internetDocs/cle/2010-07/LitigationHoldTopTen.pdf》

47) Zubulake v. UBS Warburg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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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개선방안

민사소송에서의 기록관리 및 보존 문제는 단지 기술적・운영상의 개선을 넘

어서 제도적 통합과 법적 정합성의 확보가 핵심 과제이다. 특히 전자소송 환경

및 국제화된 민사절차의 확대 속에서 기록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본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국내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는 사법정보시스템

과 기록정보시스템의 단절, 소송기록과 일반기록간 이원화, 그리고 소송절차에

서 기록관리 및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재 등에서 비롯되며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구조적・제도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1. 민사소송 대비 '증거자료보존정책(Litigation Hold Policy)'의 제도화

(전자)기록이 민사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록이

생성된 시점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이 검증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 내

‘기록보존 정책’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 자동

삭제나 정기적인 폐기가 중단되는 ‘증거자료보존 조치(litigation hold)’ 체계가

필수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37조(e)에

따라 의도적으로 전자기록을 삭제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추정을 허용하고,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도 명문화되어 있다.48)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입법적 조

치가 요구된다. 첫째, 소송 리스크가 식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존명령이 발

동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법무담당 부서, 준법

감시인 또는 외부 법률자문 상담을 통해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법적 절차개시

가능성을 인지한 때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보존의 대상은 전자기록(ESI)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문서로서, 이메일, 내부 보고서, 회의록, 로그파일, 서버기

록, 클라우드 저장정보 등 폭넓게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내부적으로는 다음의

실질적인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ⅰ) 보존 대상 문서의 목록화, ⅱ) 담당자

지정 및 관련자에 대한 통지(legal hold notice), ⅲ) 자동 삭제기능 중단 및 접

근권한 제한, ⅳ) 보존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 및 기록(log) 유지. 넷째, 위반시

제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요구된 정보가 누락, 훼손, 은폐 등으로 판명될

48) 2025. 3. 21. 방문. 《https://www.federalrulesofcivilprocedure.org/frcp/title-v-disclosures-

and-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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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법원에서의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에 의한 손해배상명령, 소송비

용의 전가, 제재명령(sanction)의 가능성까지 염두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존조치의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데

이터 마스킹49) 또는 접근통제 등의 보완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법체계 내

에서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이 수반될 때, 증거

자료보존정책(litigation hold policy)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송대

응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원-기록관리 기관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민사소송의 (전자)기록은 법원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며, 기록기관의 기록관

리시스템(Record Management System, ‘RMS’)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로 인해 소송 관련 기록의 이관・보존・폐기 과정에서 메타데이터 손실, 파일

변형, 접근기록 단절 등이 발생하며, 사후 재사용 또는 증거 제출시 불일치 문

제가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기록관리기관

간 시스템의 기술적 연계와 법적 협력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문서식별번호 통합체계'를 도입하고, 전자소송기록

과 기록관리시스템 간의 메타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설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문서형식의 표준화(XML

기반의 통일형식), 기록생성 및 열람이력의 상호공유 시스템, 공동접근통제 모

델 등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는 연계 플랫폼이 요구된다.

법적으로는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정보거버넌스 협약체결을 통해 이관기준,

보존연한, 폐기조건 등에 대한 통일된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은 국가기록원 주관 하에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록의

생성에서부터 보존, 폐기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공공정보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다.

3. e-Discovery 대응방안

앞서 언급한 미국의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따르면, 증거개시절차

49) ‘데이터 마스킹’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를 변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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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는 소송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인력,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로

평가되며, 실제로 미국 내 대부분의 민사사건이 이 과정을 통해 해결될 만큼

핵심적인 소송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e-Discovery는 종이문서와 달

리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에 대해

적용되며, 그 식별, 보존, 수집, 분석, 제출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

을 요구한다.

e-Discovery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정보의 범위가 방대하고, 비

정형 데이터(이메일, SNS, 로그기록 등)가 다수 포함된다. 둘째, 데이터의 위치

가 다양한 저장매체 및 클라우드 환경에 분산되어 있어 수집에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증거채택시 메타데이터의 보존 여부, 진본성 확보를 위한 해시

값 및 감사이력(audit trail) 등이 필수로 요구된다. 넷째, 기술보조검토(Technology

Assisted Review, ‘TAR’), 키워드 검색, 기계학습 기반의 분류기법이 활용되며,

이는 기존의 수작업 중심의 증거검토 방식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은 국제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e-Discovery의 각 단

계별 절차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Legal

Hold 조치의 발동, 보존대상 데이터의 선별과 목록화, 수집 및 복제시 진본성

보존을 위한 조치, 분석 및 분류기준 설정, 법원 제출을 위한 포맷 및 진술서

작성 등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 내부지침에는 e-Discovery 대

상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정보유형에 따른 보존방식, 접근제어, 제출권한

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 IT, 바이오헬스 등의 소송 리스크가 높

은 산업군에서는 전담 법무 및 기록관리 팀의 상시 운영이 요구되며, 사내 시

스템과 외부 법률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 기술적・법적 정합성을 확보해 나

가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e-Discovery는 단순한 대

응이 아니라 전략적인 증거확보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소송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방대한 양의 전자정보를 일상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한다는 점

이 비용적・물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적 법률분쟁에

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내 문서 및 정보보존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에 따라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법적 분쟁 발

생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보존(Litigation Hold) 조치에 관한 사전적 교육과 내부

지침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의도하지 않은 자료의 삭제나 보존 실패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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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거나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 상황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 민사소송에서 e-Discovery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담을 해소하고, 국내 기업이 국제소송 환경 속에서도 실질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4. 민사소송 중심의 기록관리 지침과 교육의 확대

현재의 기록관리 교육은 주로 공공기관의 일반 행정문서를 중심으로 설계되

어 있으며, 소송 대응을 전제로 한 특화된 기록관리 교육은 거의 부재한 실정

이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활용되는 기록은 단지 행정적 참고자료가 아닌 법적

증거로서 기능하는 점에서, 그 작성, 보존, 제출 방식 모두가 엄격한 요건을 충

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실무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 중심의 독창적인 교육 및 지침체계의 정비

가 요구된다. 첫째, (전자)기록의 진본성 판단기준, 메타데이터 분석, 감사이력

(audit trail) 작성방법 등 기술 기반의 증거력 평가모듈을 포함한 실습중심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e-Discovery 및 litigation hold 제도를 반

영하여 관련 절차의 모의훈련과 대응 시나리오 기반의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

는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법원・국가기록원・대한변협 간의 협업을

통해 기록관리 지침의 통합화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된 표준지침서

및 실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법조 실무자와 기록관리자에게 보급해야 한다. 넷

째,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인증제도 또는 역량검정시험을 도

입하여 교육성과를 제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록의 진본성 및 증

거능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기록검증 기술, AI 기반 자동분류 및 검

색시스템, 클라우드 기록보존 기술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한 교육내용도 병행되

어야 하며, 이는 차츰 전자소송 기반의 민사절차에서 필수적인 전문역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기록관리 지침과 교육체계의 확장은 단순한 행정적 교육을 넘

어 소송실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전략적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민사소송의 증거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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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기록은 단순한 행정적인 생산물이나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이용

된다. 소송절차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일련의 구조를 가지며, 이때 기록은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자 종착점

이 된다. 특히 전자소송 환경이 정착되면서 기록의 물리적 보존보다는 형식의

정합성,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인 요구사항이 강

조되고 있으며,50) 이는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법제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본 논문은 민사소송에서 기록관리 및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제도

적 기반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기록관리의 개념과 법적 의의를

통해 기록이 단순한 정보 보관의 기능을 넘어서 사법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실

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살펴보았다. 이어 민사소송절차 속에서

기록은 각 단계별, 즉 소장제출, 증거조사(또는 증거개시), 본안심리, 판결 선고

등에서 실질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영미의 증거개시절차(Discovery)

하에서 기록의 진본성 확보와 증거능력 유지 여부는 소송결과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전자기록은 그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진본성 판단의 어려움, 기술적인 위・
변조의 가능성, 보존 형식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동규칙

등은 전자기록(전자문서)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는 여전

히 기술적인 기준과 실무적용 간에 간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민사소송에서 기록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요청된다.

본 논문은 미국의 모범 사례를 분석하여 미국이 기록과 소송을 통합관리하

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의 ‘litigation hold’는 기록(증거자료)의

법적 효력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천적인 제도이며, 기술적・조직적 정
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51)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

록보존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사소송법과의 유기적 연계

50) 이젬마・오경묵, “진본성, 신뢰성 개념을 적용한 공신력 있는 기록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

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 2020. 8.

51) Stephanie F. Stacy, Litigation Holds: Ten Tips in Ten Minutes, Article, 2025. 3. 21. 방문.

《https://www.ned.uscourts.gov/internetDocs/cle/2010-07/LitigationHoldTopT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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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비한 실정이다. 기록의 폐기 기준, 보존형식, 전자문서의 법적 인증 등에

서 실무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은 보존정책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다수이다.52)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송대비를 위한 '증거자료보존 정책(litigation hold policy)'의 제도화를

통해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기록

보유주체에게 법적 보존의무를 분명히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법

원과 기록관리 기관간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건기록의 생성-제출-보존

-이관이 일관된 흐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내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송의

주도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의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 대

한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첫 번째

개선방안인 증거자료보존 정책의 제도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넷째, 민사소송

중심의 기록관리 교육과 지침을 확대하여 법조 실무자 및 기록관리 전문가 간

의 협업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록관리와 민사소송의 결합은 단지 증거관리의 효율성뿐만 아

니라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실현하는 핵심이 된다. 기록이 소송의 흐

름을 재구성하고, 각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되며, 소

송 후에도 사실 확인의 근거로 기능하는 점에서 기록관리의 체계화는 법치주

의의 또 다른 실현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과 기록물관리법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자적인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형 법제도를 구축하는 작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다.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문서관리 안내서, 2021. 3.



96  법학논고 제89집 (2025. 04)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구찬미・김순희, “기록관리 관점에서 본 연구기록물의 가치와 특성 분석”,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7.

김도훈, “전자증거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김정환, “증거보존조치(Legal Hold)의 내용과 그 도입가능성 – 증거개시절차 도

입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 서강법률논총 제12권 제2호, 서강대

법학연구소, 2023.5.

______,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전자증거 – 기술기반 검토(Technology

Assisted Review)에 대한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부산대 법학연구

제59권 제1호(통권 제95호), 2018. 2.

김태성・이상진, “디지털자료 파기명령 집행절차에 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

문지 제27권 제4호, 2017. 8.

박서인・김지현,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활용을 위한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2020.

설문원, “법적 증거의 기록학적 의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2022. 2.

설문원・이해인, “전자증거개시상의 위험에 대응한 기업기록정보관리 방안”, 한

국기록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2016. 11.

송병호, “진본성 확보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6권

제2호, 2005. 11.

이규철,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적 정보의 증거조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4.

이보람, “마이데이터 시대 레코드 컨티뉴엄에 기반한 기업의 기록으로서 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리 – 전자증거개시 제도 활용을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이수진・임진희, “소송기록의 사안파일 특성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3. 12.

이승일, “법원기록관리체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2010. 6.

이젬마, “기록의 개념과 성립요건 - 정보와 증거로서의 기록의 함의를 기록물법에

적용하기 -”, 한국기록학회・국가기록원 공동발표회 발표문, 2019. 6. 8.
이젬마・오경묵, “진본성, 신뢰성 개념을 적용한 공신력 있는 기록의 판단기준에



민사소송과 기록관리 / 장완규  97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 2020. 8.

이아름・신용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2019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 2019. 5.

장완규, “기업 전자기록의 증거력 확보전략과 미국 e-Discovery제도의 시사점”, 기

록인 2015 가을호(Vol. 32), 국가기록원, 2015.

정영환, 신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23.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 2007. 12.

국가기록원, 기록학 개론, 기록관리학 총서 시리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문서관리 안내서,

2021.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조은글터, 2018.

Theodore R.Schellenderg 著/이원영 譯, 현대기록학개론, 진리탐구, 2002.

Ⅱ. 외국문헌

村岡正司. “民事訴訟法と文書管理”. 日本記録管理学会誌 第37號, 1998.

Michael R. Arkfeld, Arkfeld's Best Practices Guide for Legal Hold, LexisNexis,

2024-2025 Edition.

Shira A. Scheindlin, Electronic Discovery and Digital Evidence in a Nutshell

(2nd E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White Paper on The Capstone

Approach and Capstone GRS, 2015. 4.

Ⅲ. 참조 웹사이트

https://www.iso.org/obp/ui/en/#iso:std:iso:15489:-1:ed-2:v1:en

https://web.archive.org/web/20120227163121/http://www.cnss.gov/Assets/pdf/cnssi_

4009.pdf

https://www.federalrulesofcivilprocedure.org/frcp/title-v-disclosures-and-discovery/

https://cdn.standards.iteh.ai/samples/62542/fe383f4fe10448d5b22ce628b1542ed6/ISO

-15489-1-2016.pdf

https://www.khan.co.kr/article/201209232159485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44/chapter31&edition=prelim



98  법학논고 제89집 (2025. 04)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44/chapter-31

https://www.archives.gov/files/records-mgmt/email-management/final-capstone-

white-paper.pdfhttps://www.archives.gov/era

https://www.archives.gov/records-mgmt/bulletins/2023/2023-02?_ga=2.188314027.

2037412205.1743957093-355765055.1743957093

https://www.federalrulesofcivilprocedure.org/frcp/title-v-disclosures-and-discovery/

rule-34-producing-documents-electronically-stored-information-and-tan

gible-things-or-entering-onto-land-for-inspection-and-other-purposes/

https://www.ned.uscourts.gov/internetDocs/cle/2010-07/LitigationHoldTopTen.pdf



민사소송과 기록관리 / 장완규  99

[Abstract]

Civil Litigation and Records Management

53)Jang, Wan-Kyu*

Records in civil litigation serve as essential legal evidence rather than merely

administrative documents. Ensuring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records

necessitates systematic management from the point of creation, especially

considering the ongoing digital transformation, which demands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significance of records management in civil litigation, reviews the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of Korea’s records preservation systems by comparing

them with the U.S. e-Discovery system, and identifies policy directions. It

advocates institutionalizing a litigation hold policy, establishing integrated

records management systems between courts and archival institutions, developing

strategic responses to e-Discovery procedures, and expanding education focused

on records management in civil litigation to enhance judicial fairness and legal

reliability of records.

Keywords : Civil litigation, Records management, Electronic records, 
e-Discovery, Litigation hol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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